
사 건 가소 손해배상2010 124298 ( )

원 고 운 주식회사◇

표이사 D, D1

지배인 D2

피 고 생 남B (56 , )

소송 리인 배우자 강E

변 종 결 2010. 11. 5.

판 결 고 2010. 11. 19.

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하여 부 지1. 5,624,600 2010. 3. 10. 2010. 11. 19.

연 그 다 날부 갚는 날 지 연 각 계산한 돈 지 하라5%, 20% .

원고 나 지 청구를 각한다2. .

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. 20% , .

항 가집행할 있다4. 1 .

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6,702,600 2010. 3. 10.

일 지 연 그 다 날부 갚는 날 지 연 각 계산한 돈 지 하5%, 20%

라.



책임 발생1.

피고가 남 과 같이 마신 상태에 그 주사실 알면 도 차량열쇠를 건C

주어 차량 운 하도 하고 자신 조 에 동 하 주운 도 통법,

이 하고 있는 범죄행 주자가 운 할 경우에는 타인 신체나 재산에

해를 가할 가능 이 큰 차 에 진행 인 남 이 차 에 진행 인 원고 차량, 2 C 1

우 부분 거 도 충격함 써 사고가 발생하 는데 같 충격 태는90 ,

남 주 인한 것 보이는 등 반 사 에 추어 보면 피고는 남 주C , C

운 에 가공 내지 방조하 다고 이 상당하다.

책임 범2.

원 리 원 운 손해 만 원5,624,600 (= 5,064,600 + 56 )

판사 춘언 _________________________


